
한국정당후보공천제도개혁의
쟁점과대안*

│논문요약│

이 글은 한국 정당들이 운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를 위한 후보 공천제도와 최근 제시되고
있는 개선을 위한 대안들은 이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당 발전
을 위한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 공천제도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정당의 후보공천 방식
은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
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민주주의 국가 정당들의 후보 공천제도 민주화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한국의 주요 정당의 후보공천 유형을 현재의 당헌·당규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 실제 어떻게 운용되어왔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그리고 최근의 제기되고 있는
개선안을 살펴본다. 셋째, 한국 정당들의 후보공천제도의 민주화 경향 특히 상향식 경선제
도의 제도화의 문제점을 다른 국가의 동일한 경험을 연구해온 학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과 교훈을 근거로 한국 정당 후보공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가지대안을제시한다. 

주주제제어어│정당, 후보 공천, 후보 선정, 공천 유형, 민주화

37

전용주│동의대학교

* 이 글은 2009년 12월 수행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 용역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을 밝힌다.   



I. 들어가는말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주요 정당들은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한

정당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개정 논의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후보공천(candi-

date selection)’1)제도의 개선이다. 이 같은 공천제도 개혁과 관련한 현재 논의

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상향식 공천방식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인지이며, 다른 하나는 상향식으로 공천한다면 선거인단 구성을 어떻

게 할 것인지이다. 첫째, 상향식 공천방식의 제도화 문제로 이것은 누가 정당 후

보를 공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당은 주로 정당 지도

자, 중앙당 기구, 혹은 계파 지도자에 의해 하향식으로 후보를 공천해왔다. 그러

나 이러한 지명 권한을 일반당원이나 유권자에게 이양시켜‘투표(voting)’로 후

보를 선정하는 방식, 즉 상향식 경선을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둘째, 상향식으로 공천할 경우‘지명주체(selectorate)’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의 문제이다. 즉 선거인단의 구성을 일반당원이나 책임당원으로 제한할 것인

지, 혹은 일반 유권자로 확대할 것인지,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할 것인지가 논쟁

중이며 나아가 이러한 구성을 조합할 경우 그 구성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도 문제의 핵심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국민참여선거

인단’의 구성 비율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당원비율의 축소 혹은 확대

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당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안의 하나로서 후보공천제도의 개혁은

실천적,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며 특히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는 그 논의의 중심

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혁논의들은 어떤 목적으로 촉발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개혁안들은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공천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들을 이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당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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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에서는‘후보선정’과‘후보공천’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혼
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민주주의 체제에

서 정당 공천제도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정당의 후보공천 방식은 어

떠한 유형이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평가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민주주의 국가 정당들의 후보 공천제도

민주화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한국의 주요 정당의 후보공천 유형을 현재

의 당헌·당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제 어떻게 운용되어왔는지에 대한 검토

를 진행한다. 그리고 최근의 제기되고 있는 개선안을 살펴본다. 셋째, 한국 정

당들의 후보공천제도의 민주화 경향 특히 상향식 경선제도의 제도화의 문제점

을 다른 국가의 동일한 경험을 연구해온 학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과 교훈을 근거로 한국 정당 후보공천 제도의 개선을 위

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II. 정당의후보공천방식: 후보공천의의의, 유형, 
그리고민주화경향

1. 민주주의체제, 정당, 그리고후보선정

‘정당(political parties)’은 현대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체

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조직이다(Schattschneider

1942). 이 같은 정당의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시민 통합과

동원, 정치적 이익 표출과 집약, 공공정책 수립, 정치 지도자의 충원, 그리고 의

회와 행정부의 구성이 그것이다(Bartolini and Mair 2001). ‘후보공천(candi-

date selection),’혹은‘후보선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이러한 정당

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이다.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정하고 그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당은 다른 집단, 예를 들어 시민단체와 이익

단체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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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후보공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특정

정당의 후보는 선거에서 대중에게 호소하는 정당의 얼굴 역할을 한다. 후보들

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들의 공약은 정당 정강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그 자체

로서 표현하기 때문이다. 둘째, 후보공천은‘정치충원(political recruitment)’의

중요한 첫 단계이다. 정당은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선거에서의 유권자 선택을

미리 제한하고 규정한다. 또한 입법부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풀(pool)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당에 의해 공천된

‘후보의 자질(quality of candidate)’은 입법부, 나아가 정부 구성원의 질을 결

정하고 정치의 성격과 결과를 규정한다. 셋째, 공천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보들

은 개인으로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정치체제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Katz 2001).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이와 같은‘후보공천’은 그 방식에 있어 국가별, 정당별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공천방식은 환경적 요소, 즉 특정 정당의 역사적 발전 경로, 정치체제와

관련 법, 그리고 당헌·당규 등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당의

후보선정과정을 국가의 법(law)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당의 내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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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치체제와후보선정과정

* Norris 20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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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형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그 선거제도

가‘다수제(majoritarian system)’인지, 아니면‘비례대표제(proportional sys-

tem)’인지에 따라서도 그 형태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 정당이 의회 내에서

발전한 역사적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사회운동으로 출발한 정당인지도

중요한 차이점을 낳고 있다. 

그러나 공통점도 있다. 바로 대부분의 국가가‘공적 규제(public regulation)’

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 내규로서 후보선정과정을 제도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다. 주 정부(state government)가 예비선거(primary)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 등 소

수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정당을‘사적 조직(pri-

vate organizations)’으로 간주하는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적 규제를 하지 않고‘사적 영역’혹은‘비공식적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선거제도, 정치적 상황 등

에 적응하면서 각기 다른 후보선정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후보공천방식의 국가별, 정당별 상이성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하트(2007)는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

째, 후보공천 방식은 입법부 구성과 의회의원의 행태를 규정한다. 선거 후 입법

부가 대표성을 갖게 되는지는 선거이전 후보선정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 또한

당 지도부에 의해 선정되는지 혹은 당원에 의해 경선으로 선정되는지에 따라

그 후보가 당선된 이후 의회 내에서의 행태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당

선된 후보가 누구에게 더‘반응성(responsiveness)’을 보이는지가 예측될 수

있다. 둘째, 후보선정방식은 당내 권력관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관계

를 규정하기도 한다. 샷슈나이더에 의하면, “후보선정절차의 성격은 정당의 성

격을 결정한다. 후보를 선정하는 주체가 바로 정당의 주인이다. 따라서 후보선

정과정은 정당의 권력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이다(Schattschneider 1942, 64).”마지막으로 현대의 정당약화와 후보자

중심 정치(candidate-centered politics)의 강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후보

선정방식이 갖는 중요성을 인하여 어떤 후보자를 어떤 방식을 통해 선정할 것

인지는 규범적으로도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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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공천방식의이념적유형

정당의 후보공천방식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들

은 서로 다른 유형의 후보공천방식을 제도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동일 정당이

라도 시기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고 있

다. 기존의 후보공천방식 유형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으로

후보선정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 후보선정과정을‘법(law)’으로 규

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 정당이 내부적으로 자체 규제하고 있는지이다(Ware

1996). 둘째,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candidacy)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여

부이다(Rahat and Hazan 2001). 셋째, 후보선정과정이 중앙집권적(central-

ized)인지, 혹은 분권적(decentralized)인지 여부이다(Gallagher and Marsh

1988; Lundell 2004; Rahat and Hazan 2001; Ranney 1981; Ware 1996). 넷째,

후보선정과정의 포괄성 즉 참여의 정도이다(Gallagher and Marsh 1988; Rahat

and Hazan 2001; Ranney 1981; Ware 1996). 이 기준은 주로 후보선정주체

(selectorate)와 관련된 것으로 정당 지도자가 선정하는 배타적 형태와 일반유

권자도 참여하여 후보를 선정하는 포괄적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다섯째, 후보선

정이‘투표(voting)’로 결정되는지 혹은‘지명(appointment)’으로 결정되는지

여부이다(Rahat and Hazan 2001).

이 같은 여러 기준 중에서 후보선정방식을 본질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유형

으로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분권화(decentralization)’와 후보선

정주체의‘포괄성(inclusiveness)’정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분권화 정도의 기

준은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역적(regional) 차원으로 후보를 중앙

당에서 선정하는지, 혹은 지방당이나 지역당 수준에서 결정하는지이다. 다른

하나는 당과 관련된 소수집단, 예를 들어 여성 혹은 인종, 직업집단 등이 후보

선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이다. 이 중에서도 전자의 구분이 중요한데 다수 연

구들은 이를 세 단계의 지역적 구분으로 분류한다. 즉 특정 정당을 전국적 차원

에서 대표하는 중앙당(national party), 중간단위의 지방당(regional party), 그

리고 가장 낮은 단위이자 최소단위인 지역당(local party)이 그것이다. 만약 중

앙당 차원에서 후보를 선정할 경우는 매우‘중앙집권적’이며, 반면 지역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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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선정할 경우는 매우‘분권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중요한 기준은 후보선정주체(selectorate)의 포괄성 정도이다. 이 기준

에 의하면, 한 극단에는 가장 포괄적(inclusive)인 방식으로 일반 유권자가 후보

선정과정에 참여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유형이 있다. 다른 극단에는 가장 배타

적(exclusive) 방식으로 정당의 1인 지도자가 후보를 결정하는 유형이 자리한

다.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포괄성의 정도에 따라 자리 잡을 수 있다. 예

를 들어 일반 당원이 참여하여 투표로 후보를 선정하는 유형, 일반 당원의 선출

에 의해 구성된 기구가 후보를 결정하는 유형, 그리고 정당 지도부에 의해 지명

된 기구가 후보를 결정하는 유형 등이 그것이다. 

후보선정주체의 포괄성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배타적 형태로서 정당의 1인 지도자에 의해 후보 지명이 이루어지는 방식

은 유럽 국가—예를 들어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정당 중 주로 극

단적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다. 그 다음으로 배타적

인 형태는 소수 집단을 형성하는 정당 지도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형태는 계파 지도자들, 정당과 연결되어 있는 집단—예를 들어 종교단체, 이

익단체 등—의 비공식적 회합을 통해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 형태는 앞의 두 형태보다는 포괄성의 정도가 높은 유형으로서 비선출 정

당기구(non-selected party agency)에 의한 후보선정 방식이다. 이는 많은 국가

들의 정당에서 운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소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후보선정위

원회(nominating committee)가 후보를 결정하는 형태이다. 이 위원회가 후보

를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위원회가 작성한 후보명단을 정당의 의결기구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네 번째 방식은 앞의 방식보다 포괄성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선출된 정당기

구(selected party agency)에 의한 후보선정이다. 이 또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다

수 정당들이 운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후보선정을 위한 위원회 혹은 대의원회의

(convention)의 구성원을 당원들이 선출하고 이 기구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

식이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거구의 지역 정당‘간부회의(cau-

cus)’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간부회의에서는 후보 공

천을 위한 대의원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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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방식은 후보선정을 위한 정당 예비선거(primary)를 치루는 것이

다. 이 예비선거에는 정당 당원이 참여하여 투표(voting)로 후보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폐쇄형 예비선거(closed prima-

ry)’가 대표적 예이다. 또한 영국 정당의 경우와 같이 후보 신청자에 대한 중앙

당의 검증절차를 거쳐 정당 당원들이 투표하는 형식도 여기에 포함된다. 비례

대표제를 운영하는 있는 국가의 경우 중앙당이 작성한 명부를 당원 투표로 인

준하는 형식도 이에 포함된다. 

마지막 방식은 가장 포괄성 정도가 높은 유형으로 일반 유권자도 후보선정과

정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일반 유권자는 누

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방식도 전화,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

된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행해지고 있는‘개방형 예비선거(open primary)’가

대표적 예이다. 미국의 소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연기명 예비선거(blanket

primary)’는 후보선정주체의 포괄성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모든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을 한 투표용지에 기입하여 투표

자가 선거로 선출하는 직책—예를 들어 상원의원 혹은 하원의원—별로 1명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방식은 후보공천이 정당 고유의 기능임을 부정

하는 것으로‘포괄성’과‘분권화’의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들은 각기 다른 후보 선정

방식을 운용하고 있으며 한 정당이 여러 방식을 동시에 혼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해당 국가의 선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소선거구 다수제와 정

당 투표에 근거한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독

일 정당들은 후보선정과정에 있어서 민주적 방식과 특정 단계에서의 정당 지도

부 개입을 동시에 제도화하고 있다. 즉 소선거구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

하는 후보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정당 당원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비례대표 명부의 경우 중앙당이 각 지역 정당 대표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하여 그를 통해 결정하거나, 각 지역(Land)의 정당조직이 자체적으로 회의

(conference)를 통해 결정한다. 동시에 중앙당은 당의 지지단체나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명부 작성에 개입한다(Ware 1996, 2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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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국가정당들의후보공천방식의민주화경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의 정당들은 각기 다른 유

형의 방식을 통해 후보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후보공천의 민

주화(democratization of candidate selection)’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11개 유럽 국가의 정당들이 하원 선거를 위해 어떠한 후보 선정 방식

을 채택해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최근 40여 년간 유럽의 정당들

은 포괄성과 분권화의 정도를 어느 정도 높이는 방향, 즉 민주화의 방향으로 후

보공천방식의 변화를 도모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각국의 정당들은 후보공천방식을 민주화하고 있는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예를 들어 정당의 약화와 기간 당원의 수적 감

소, 정당의 사회적 기반 약화, 정당일체감의 약화와 부동층의 증가, 선거과정에

서의 대중매체의 역할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각국의 정당들

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해 왔으며, 그 대표적 해결책이 후보선정과정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 즉 후보공천의 민주화였던 것이다(Bille 2001). 

웨어는 정당의 후보선정과정 민주화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Ware 1996, 266-269). 첫째, 정당 당원을 확보할 필요

성이다. 이전의 엘리트 중심 정당조직은 선거 운동을 위해 당원 확보가 필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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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럽정당의후보선정방식의변화

후보선정방식 1960년 1989년

중앙당 지도부가 결정 2(4) 3(4)

하위 정당 조직으로부터 제출된 명부로부터 중앙당 지도부가 결정 5(9) 10(14)

중앙당 지도부가 제공한 명부로부터 하위 정당 조직이 결정 3(5) 1(1)

하위 정당 조직이 결정하고 중앙당 지도부가 승인 22(39) 23(32)

하위 정당 조직이 결정 25(44) 34(48)

정당 당원이 투표로 결정 9(16) 16(23)

합 계 57(100) 71(100)

* Norris 2005, 34



고 따라서 대중 정당의 모습을 추구해왔다. 당원 확보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일

정한 정도의 권한, 예를 들어 후보선정의 권한 등을 이양해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사회적 위계질서의 쇠퇴 현상을 들 수 있다. 교육수준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소수 지도자들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사회

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셋째, 정당 당원의 감소현상이 진행되었고 이때 당에

잔류하고 있는 당원들은 공공정책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은 일부 소수 혹은 이

념적 극단주의자들로서, 그들에게 권한의 일부를 이양시킴으로써 당내 갈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새로운 정치적 이익, 혹은 과거에 정치체제에 대표되지 못했던 정치적

이익들을 동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부분의 정당들이‘포괄정당(catch-all

party)’형태로 전환되면서 선거에서의 승리가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Kirchheimer 1966). 이를 위해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부응하는 정책

을 공약으로 제시하거나 후보를 선정해야 했고 그 방법이 바로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tion) 강화의

필요성이다. 일반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후보 선출뿐만 아니라 그 선출과

정이 정당했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민주

주의 체제의 정당들은 후보선정과정을 민주화시키는 노력을 진행해온 것이다. 

III. 한국정당들의후보공천: 제도, 현실, 그리고제기된대안들

그렇다면 한국 정당들의 후보 선정 방식은 어떠한가? 한국 정당의 경우 2000

년 이전에는 정당지도자나 소수 계파 지도자가 하향식으로 후보를 선정해왔다.

그러나 200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상향식 경선제를 도입하는

등 후보 선정 절차를 민주화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다른 민

주주의 국가 정당들이 공천 절차를 민주화했던 이유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같은 주요 정당들은 공천방식을 일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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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한 내용을 당헌·당규에 포함시켜 제도화했다. 물론 당헌·당규에 명시

된 제도와 현실의 운용은 많은 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음에서는 한국

의 주요 정당 공천 방식을 현재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해보고 그 실제적 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국정당의후보공천제도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후보선정과정을 국가

의 법(law)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다만,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몇 가지는 법

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직후보 선정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2) 즉 한국의 경우 비례대표 후

보 공천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를 제외한 모든 후보선정과정을 국가적 차원에

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각 정당의 내부적 규율, 즉 당헌·당규로 제도화하도

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정당들의 후보 공천 방식은 변

화를 거듭해왔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은 과거 정당 지도자 1인이나 소수의 계

파 지도자가 권위적으로 후보를 지명하던 방식에서 그 선정 절차를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특히 2002년은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이

전에는 정당지도자가 후보를 결정하는 매우‘배타적’이고‘중앙집권적’공천

방식을 운용했다. 그러나 2002년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일반 당원이나 유권자가 참여하는‘상향식 경선’을 도입하게 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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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선거법』제47조는 후보선정과정에 대해“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이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 후보를 추천
하는 경우에“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
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비강제적 조항을 두고 있다.  



후보선정과정을‘민주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포괄성’과‘분

권화’의 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002년 이후 실시된 2004년 17대

총선,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상향식

경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선정 방식을 통해 후보를 선정해왔다. 

그렇다면 현재의 주요 한국 정당 후보선정방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 대표적 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나타난 국회의원 선거

후보선정절차를 중심으로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3) 먼저 한나라당의 경우,

『당헌』제88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

하면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

위원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은 제47조에 규정되

어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중앙당 공천심

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

사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구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해 후보자를 심사할 수 있다. 단,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면접, 후보 간 토론회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92조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

회가 전략지역 및 인재영입지역을 선정하여 후보를 선정하고 이를 최고위원회

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주당은『당헌』제87조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선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특정 지역구

후보를 단수 또는 2배수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4) 후보가 단수로 추천된 경우

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하게 되며,

2배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경선을 거처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한

다. 더불어 전체 선거구 수의 30% 이내에서 선거 전략 상 필요한 인물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4조는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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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정당의 후보선정 방식에 대한 유형화와 그 구체적 평가에 대해서는 김용호(2009), 길정
아·이하경(2009), 박경미(2008), 박명호(2007)의 논문을 참조하시오.

4)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과 달리 중앙당과 시도당에“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민주당『당헌』제83조).



있는데 이 기구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 2>과 같다.

이와 같이 볼 때 두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선정의 경우, 매우 유

사한 방식을 제도화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출된 기구가 아닌

중앙당 지도부에 의해 지명된 당 기구가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할 수 있는 권한

을 갖고 있으며 최종 결정도 중앙당 지도부가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

로‘배타적(exclusive)’이고‘중앙집권적(centralized)’성격을 갖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특정 지역구에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는 2002년 이후 진행된 후보선정절차의 민주화 경향이 제도적으로 반영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 선정방식도 두 정당은 유사한 방식을 당헌 당규에 명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가 후보 명단과 순위를 정하여 최고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한

나라당『당헌』제89조; 민주당『당헌』제88조). 또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지

방의회 의원 선거 출마하는 후보 선정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닌 해당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회 혹은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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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나라당과민주당의지역구국회의원후보선정기구와절차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기구명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구성권한 최고위원회 의결 최고위원회 의결
대표최고위원 임명 당 대표 임명

구성원 수 당내외 인사 20명 이내 15명 이내

권한
후보심사 및 선정 후보심사 및 선정

국민참여경선지역 선정 단수 추천 및 경선지역 선정

후보선정결과의 의결 최고위원회 의결 최고위원회 의결

최종 추천 대표최고위원 당무위원회 인준

* 박경미(2008, 47)의 논문을 기초로 재작성



치도록 하고 있다(한나라당『당헌』제91조; 민주당『당헌』제89조).5)

당헌·당규상의 경선 규정은 두 정당이 그‘선정주체(selectorate)’에 있어

다소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경우‘국민참여경선인단’이라

는 이름으로 예비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당규』제18조에 의하

면 그 구성은“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은 당해

선거구 당원과 일반국민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더불어“국민참여방식

(여론조사방법 포함)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경선의 경우 선정주체가 당원과 함께 일반 유권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여론조사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에 한해서는‘포괄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당헌』제96조에 경선의 참여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할 경우‘국민참여경선(여론

조사 포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후보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여론조사도 경선의 한 형태로 포

함시키는 등 한나라당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단, 독특한 특징은 경선

에 참여한 여성후보자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2. 한국정당들의후보선정의실제그리고제기된개선안

그러나 이 같은 후보선정 절차의 민주화 경향과 그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상

향식 경선의 경우는 그것이 최초로 도입된 2002년 이후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점차 실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표 3> 참조).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공

천 유형 중 민주적 형태인 상향식 경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지방선거보

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낮아졌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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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지사 선거 후보 선정절차의 경우 한나라당은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후보
선정 방식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와 같
은 방식으로 공천하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한나라당『당헌』제90조; 민주당『당헌』
제87조).



경우 후보를 출마시킨 선거구 중 경선을 통해 후보를 공천한 선거구의 비율이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52.3%, 2006년에는 29.7%로 줄었고, 한나라당의 경우

는 2002년에는 37.9%, 2006년에는 24.9%의 선거구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공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더 나타나고 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은 후보를 공천한 지역구의 13.2%,

열린우리당은 34.2%를 상향식 경선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2008년 18대 국회의

원 선거에서는 두 정당 모두 상향식 경선을 실시하지 않았다(『동아일보』2008

년 3월 22일 8면).7) 

이는 두 정당 모두 중앙공천심사위원회나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가 지역구마

다 그 특성과 상황에 따라 경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상의 제도

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특히 지금까지 경선을 실시한 지

역구가 전체의 30% 이하였다는 점은 한국 정당이 후보 선정절차의 실질적 운

용에 있어서는 선정주체의 포괄성을 확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정당 지도

부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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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린우리당의 2002년 지방선거 공천방식에 대한 수치는 그 전신인 민주당의 공천방식 수치
를 나타낸 것이다. 

7)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중앙당의 공천심사기구에서 하향식으로
후보를 결정하였다. 물론 후보선정 고려사항에‘여론조사’결과가 반영되었으나 이는 상향
식 경선 방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표 3> 한나나랑과열린우리당의공천방식변화

정당 공천방식 2002년 지방선거6)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

경선 58 (37.9) 28 (13.2) 49 (24.9)

한나라당 비경선 132 (62.1) 184 (86.8) 148 (75.1)

합계 190 (100) 212 (100) 197 (100)

경선 79 (52.3) 83 (34.2) 55 (29.7)

열린우리당 비경선 74 (47.7) 160 (65.8) 130 (70.3)

합계 153 (100) 243 (100) 185 (100)

단위: 선거구수(%)



또한 경선의 경우도 일반유권자 혹은 참여의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2006년 광역단체장 선거를 위한 정당 공천에서 경선을 실시한 지역

의 투표인단 참여율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의 경

우 경선 투표인단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서 60%를 기록했고, 반

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서 21%였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전북은 71%로 비

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나 서울은 단 5%에 머물렀다.8) 

요약하면 2002년 이전, 1인 지도자가 지명하던 후보 선정 형태는 그 이후 다

수의 인사가 참여하는 정당 기구가 선정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즉 후보 선정 과

정에서‘포괄성’과‘분권화’의 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민주화가 제도화된 것

이다. 또한 특정 선거구에서는 경선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선정주체

에 당원과 일반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역시‘포괄성’의 정도를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기구는 선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 지도부

의 의해 구성되는 방식으로 여전히 중앙집권적, 그리고 배타적 성격을 띠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향식 경선의 경우 그 실시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경선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한국정당후보선정방식의문제점과대안: 
정당발전과민주화의조화

한국 정당의 후보선정 절차는 2002년 이전에 비해 포괄성과 분권화 정도를

높이는 방향, 민주화의 방향으로 어느 정도 변화해왔다. 다른 국가의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정당약화 및 당원감소, 후보선정의 정당성 부재 등의 한국 정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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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6년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에서 한나라당의 경우 투표인단 투표율은 서울
41%, 부산 60%, 대구 21%, 경기 25%, 충북 37%, 충남 50%, 경북 46%, 제주 59%였다(2006지
방선거시민연대 2006, 6).



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였다. 물론 현실에서의 운용은 제

도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논의들 역시 후보선정 절차의 민주화라

는 규범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구 민주주의 국

가 정당들의 동일한 경험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당발전과

정당민주주의가 때로는 부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따

라서 한국 정당 발전과 그를 위한 공천제도 개선안의 제시는 이러한 경험으로

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서는 최근에 각 정당이 후보 공천 관

련 당헌·당규를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 정당들의 후보 선정 절차 민주화 경험이 어떤 문제점을 초

래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근 개선안들이 민주주의와 정당발전을 위한 최

적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

탕으로 나름대로의 한국 정당 후보 공천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한국정당들의후보공천방식개선안들: 한나라당과민주당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주요 정당은 당헌·당

규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를 위한 후보 선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른바‘배심원제’의 도입과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를 통해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상향식 공천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 후보 선출시 경선을 의무

화했다. 반면 경선을 치르지 않는 전략공천 지역에서는‘국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배심원단은 당 대표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해 구성한

다. 또한 기존 당헌에서 경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여론조사, 면접, 후보 간 토

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안에서는 여론조사만을 경선 대

체 방식으로 남겼다. 즉 배심원단이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한 것이다. 배

심원단 3분의 2 이상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당 최고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의 공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은 약간 상이하다. 민주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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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시민공천배심원제’에 의하면 당에서 일정 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하면, 전

국 단위에서 선정된 각계 전문가 100명과 해당 지역 유권자 100명이 후보 검증

토론회와 투표를 거쳐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이후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

회 인준을 거치게 되면 최종 후보자의 공천이 확정된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시

민공천배심원제를 전체 후보의 30% 이내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했다(『서울신

문』2010년 2월 22일 5면). 이와 같은 민주당 개선안은 한나라당의 그것과는 일

정 정도 차이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의‘국민공천배심원제’는 그

대상이 단지 전략공천 지역에 제한되며 그 권한도 후보의 자질 심사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후보선출 권한을 주고 있는 것

이다. 

이와 같은 두 정당의 공천관련 개선안은 이전의 방식에 비해 어느 정도 민주

성, 특히 포괄성의 정도를 높이고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모든 공직 후보 공천에 있어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것이 아

니라 한나라당의 경우 전략공천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전체 지역구의 30% 이내에서만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해 여전히

중앙당과 시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

존의 중앙집권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의

개선안은‘선정주체’의 포괄성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후보 공천 방식을 현

행 제도보다는‘민주화’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나

라당의 안보다는 민주당의 안이 선정주체의 포괄성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보 공천 방식의 민주화 경향은 정당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음에서 살펴볼 다른 민주주의 국가 정당들의 동일

한 경험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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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선정절차민주화의문제점: 외국의경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들은 정당약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후보선정과정의 민주

화를 진행해왔다. 특히 후보선정절차에 당원이나 일반 유권자를 참여시킴으로

써‘포괄성’의 정도를 높여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 개혁의 본래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변화의 목

적이 달성되고 있지 못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즉 후보선정과정의 지나친 민

주화 경향은 정당정치 발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들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선정절차의 민주화는 정당의‘카르텔(cartel)’화를 촉진시켰다

(Katz 2001). 정당의 역사는 정당 지도자들의 직업화(professionalization) 현상

을 보여주었다. 엘리트 정당(elite party)에서 대중정당(mass party)으로, 그리고

포괄정당(catch-all party)으로 변화하면서 정당 지도부의 중요성과 독립성은 더

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발전과 복잡성의 심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

화시켰다. 동시에 이 같은 경향은 정당 지도부나 엘리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

당내 위치를 직업적 지위로서 인식하게 하였고 따라서 그 지위의 보장을 목적

으로 한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다. 그 결과 카르

텔을 형성하고 있는 엘리트들은 그들의 자원을 국가로부터 획득하는 반면, 점

차 자신들은 시민사회로부터는 괴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중요한 쟁점들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결정하면서 외부의 도전자에 대해

서는 진입 장벽을 형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도전자들은

정당 외적 존재일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정당의 중간급 적극적 당원들

(activists)일 수도 있다. 정당 엘리트들은 정당조직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경쟁

자인 이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일반 당원

들에게 정당후보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 적

극적 당원들의 권한은 점차 약화되고 정당의 카르텔화는 공고하게 된다는 것이

다(Katz 2001).

둘째, 위의 직접적 결과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으로 정당의 중간급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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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활동가들의 약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일반 당원이나 유권자들의 참여는 후보

선정에 있어 이들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그들의 합목적적인 정당 활동을 위

한‘유인(incentives)’을 제거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Rahat and

Hazan 2007). 나아가 후보선정주체의 지나친 확대는 일반당원의 충성심마저

약화시켰다. 예를 들어 당원과 일반유권자들이 후보선정과정에서 행사하는 표

의 가치가 동등할 때, 즉 1인 1표(one man one vote: OMOV)를 행사할 때 이러

한 현상은 심화된다. 또한 유럽의 몇몇 정당이 도입하고 있는 우편투표나 전화

투표 등은 당원 간의 관계를 원자화(atomized)시킴으로써 후보나 정책에 대한

당원 간 상호 토론과 심의과정을 생략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경우 경선

과정은 정당지도부에 의해 통제되어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단순히 인준하는 형

태로 전락하거나 후보 선정 투표 결정에 있어서 인지도 혹은 대중매체의 영향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Mair 1997, 147). 

셋째, 위에 논의한 현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는 정

당과 후보자, 후보자와 당원,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특히 이러

한 관계변화를 통해 정당의‘응집력(cohesiveness)’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Hopkins 2001; Pennings and Hazan 2001; Rahat and Hazan 2007). 정당의 응

집력은 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후보

선정과정에 일반당원이나 일반 유권자들을 참여시킬 때 후보자들은 정당의 이

념이나 정강정책보다는 지역 당원이나 일반유권자의 선호와 정치적 이익에 더

욱 민감하게 된다. 즉 당선 이후 후보자의 공직에서의 행태는 일반적인 공공이

익(public interest)보다는 편협한 지역이익이나 소수집단의 특수이익(special

interest)에 의해 유인될 수밖에 없으며 정당은 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

다. 즉 정치의 장이‘정당 중심(party-centered)’에서‘후보자중심(candidate-

centered)’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넷째, 후보선정절차의 민주화는 후보별로 이익과 불이익이 다르게 나타난다

(Rahat, Hazan, and Katz 2008). 특히 현직 후보자가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선과정은 현직의 유리함으로 인해 오히려 후보선정과정

의‘경쟁성(competitiveness)’을 약화시켰다. 또한 특정 후보군, 예를 들어 여

성이나 소수집단을 대표하는 후보에게 공천 절차의 민주화는 불리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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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정치체제의‘대표성

(representativeness)’을 훼손시키게 되는 것이다. 여성과 같은 과소대표된 집

단을 대표하는 후보들을 공천하기 위해서는 정당조직이 의도적으로 후보선정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사회의 인구적 특성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후보 명부(bal-

anced list)를 만들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섯째, 후보선정절차의 민주화는 당원확보와 그들의 정당 활동 참여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한 정당의 예를 경험적으

로 분석하면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

당원 수는 예비선거 직전 갑작스럽게 증가하나 그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Rahat and Hazan 2001). 

이 같은 경향은 라하트와 하잔의 이스라엘 정당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밝혀졌

다. 이스라엘의 양대 정당인 노동당(Labor Party)과 리쿠드(Likud)는 앞서 논의

하였던 현대 정당의 문제점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서 그 해결책으로서 1992년

에 후보선정과정을 민주화하는 개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정당 예비

선거제도(party primary)의 도입이었다(Rahat and Hazan 2007). 라하트와 하잔

은 그 이후 과연 당원 수가 증가하였는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비선거

제도 도입 이후 당원수의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폭은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

견한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이중

등록(double registration)’의 문제로서 동일한 개인이 2개 이상의 정당에 당원

으로 등록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둘째, ‘기회주의적 당원자격의 획득’이

다. 즉 일반 유권자가 당원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속적인 정당 활동보다는 예비

선거에서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셋째, ‘일시적 당원’의 현상

으로서 예비선거 이후에 당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

우가 많았다. 넷째, 이러한 당원들은 대부분‘수동적(passive)’행태를 보였다.

예를 들어 이들의 예비선거 참여율은 총선의 본선거 참여율보다 낮았던 것이다

(Rahat and Haz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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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정당후보선정절차개선의방향과대안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후보 선정 절차의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정

당 발전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긍정적 결과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은 문제점

이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일반유권자에게로 후보선정 권한을 확대하는 미

국의 개방형 예비선거(primary)가 이상적 형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

문이다.9) 그러나 이 형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참여’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정당발전’이 제도 개선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즉 미국형 예비선거는 정당 당원을 소외시킴으로써 합목적적이

고 자발적인 결사체로서의 정당조직을 약화시키고 후보자와 지역 유권자, 그리

고 후보자와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을 정치의 장으로 부상시킬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고 한국 정당의 발전과 선진화

를 위한 후보 선정 방식의 제도화를 모색해야 한다. 

정당발전과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후보 선정 절차 개선의 목적으로 상정한다

면 앞서의 공천절차 민주화에 관한 이념적 스펙트럼—포괄성과 분권화의 정

도—에서 극단적 형태가 아닌 중간적 지점에서 절충적 모형을 찾아야 할 것이

다(<그림 2> 참조). 즉 참여를 확대하되, 정당과 당원의 권한이 훼손되지 않고

정당응집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 정당의 경우와 같이 중앙당이 후보선정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개입함으로

써 정당조직의 응집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당들의 조직화

와 제도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한국 정당의 후보 선정 방식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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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를 들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나라당의‘국민공천배심원제’와 민주당의‘시민공천배심
원제’도 선정주체의 확대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형
준(2008)도 특정 인물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천 물갈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선거인단의 확대가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며, 따라서 경선에 투표
하는 주체에서 당원보다 일반인의 비율을 더 높게 하거나 완전 개방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73).



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선의 기본 방향은 공천 절차를 지금보다 더 민주화

하되, 현재와 같이 중앙당에 설치된 후보공천심사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정도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중앙당과 시도당이 공천 절차의 여러 시점과 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사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주요 정당인 노동당과 보수당, 그

리고 자유민주당은 지난 수십 년간 당원의 감소와 정당조직의 약화를 경험했

다. 이러한 경험은 각 정당의 주요한 선거 패배와 함께 후보선정과정을 민주화

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1988년 노동당은 각 선거구의 후보선정 선

거인단(electoral college) 구성에 있어 당과 정치적 연합관계에 있던 노동조합

의 블록 투표(bloc vote) 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일반당원의 참여비

율을 확대한다. 1993년에는 이러한 선거인단 투표방식을 일반당원에게 1표의

권리를 부여하는 1인 1표(OMOV) 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영향력

을 배제한다. 이러한 개혁은 당내 극단주의적 성향의 당원들의 영향력을 축소

하고 보다 중도적인 당원들의 선호를 반영하고자 하는 정당 지도부 전략의 일

환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앞서 논의한 바‘카르텔’정당의 후보선정절차 민주

화 노력의 의도와 유사한 것으로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간 지위의 당원

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이러한 영국 노동당의 후보선정절차에 있어서의 포괄성 확대는 정

당 응집력 약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 원인은 바로 노동당이 도입한 방식이

미국식 예비선거가 아니라 정당이 후보선정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개입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 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선거구의 지역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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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후보선정주체의포괄성과개선의기본방향

포괄적(inclusive) 배타적(exclusive)

약 정당규율과 응집력 강



행부에서 노동당의 후보지명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한

후 그를 통과한 예비후보자의 명부를 중앙당 집행부(National Party Executive:

NPE)에 제출한다. 중앙당 집행부는 이 명부를 재심사하여 최종 명부를 인준하

며, 선거구의 당원들은 이 명부에 있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1인 1표(OMOV)방

식으로 투표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당 집행부는 투표에서 최종 확정된 후보를

공천하나 거부권(veto)도 동시에 갖고 있다. 

물론 한국 정당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정당 조직과 규율의 제도화 정도는 영

국 정당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영국의 사례는 유용한 시사점을 던

져 준다. 영국의 사례와 같이 후보선정주체의 포괄성을 어느 정도 확대하되, 특

정 단계에서의 정당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김용호 2009; 마

인섭 2004).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 관련 제도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

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발전과 민주화의 적절한 조화를 제도화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10)

첫째, 후보 선정주체의 지나친 확대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후보선정주체의 지나친 포괄성 확대는 긍정적 결과보다는 일반 당원의 소

외로 인한 정당 규율과 응집력 약화, 그리고 정당 발전의 저해와 같은 부정적

결과가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선에 참여하는 일반인 참여를 최소화시키

고 투표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희석(dilution)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 정당

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당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당원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역은 경선 주체를 일반인 중심으로 구성하기보

다는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하향식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 응

집력과 규율의 유지를 위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김용호 2009, 178-179). 

둘째, 후보공천심사위원회의 후보‘검증(screening)’기능을 강화하고 그 절

차와 기준의 공개의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중

앙당 공천심사위원회, 지방선거의 경우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 신청

60 현대정치연구 | 2010년 봄호(제3권 제1호)

10) 이 글에서는 경선의 관리 문제나 경선과 관련한 정치자금의 문제에 관한 개선안은 다루지
않고 후보공천 절차에 관한 개선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경선을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위원

회가 압축한 2~3배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함

으로써 문제가 있는 후보를 후보선정과정에서 배제하고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충성심을 갖는 후보가 본선거에 출마하도록 해야 한다.11)

셋째,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를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

차에 의해 구성해야 한다. 현재 정당지도부가 임명하는 방식을 지양하여 구성

원의 일정 비율을 각 지역당의 지도부나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대리인(dele-

gate)’으로 채우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선

출직과 임명직 위원으로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정당이 당헌·당

규에 명시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공천하는 중앙당 공천심사기구,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담당하는 시·도당 공천심사기구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후보선정절차에 있어서 당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충

성심으로 유발함과 동시에 후보 선정의 정당성을 확보시켜줄 것이다.

넷째, 후보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심사 기준의 공개 원칙을 제도화하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주요 정당 공천에 대해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들이 이의제기한

대부분의 경우가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단수추천 혹은 전략공천

을 결정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의제기의 주요 내용은‘공천심사 기준과 단수

공천의 배경을 공개하라’였고 또한 여론조사를 경선에 대신하여 100% 선정 결

과에 반영한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경우도 다

수였다.12) 또한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도 공개하

지 않은 경우 많았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의 경우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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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인섭(2004)은 이를 중앙당의 심의-지구당의 국민참여형 경선제도라고 하면서 한국적 현
실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역구 4단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제
안한 바 있는데, 그것은 (1) 중앙당의 공모, (2) 중앙당 심사기관의 심사 및 선정, (3) 국민참
여형 지구당 선거인단회의의 투표와 선출, (4) 중앙당의 승인 및 추천의 단계이다(175).

12)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에 공천관련 이의제기
를 한 건수가 126건으로 그 중‘공천심사기준의 공개’를 요구한 건수가 38건(30%)이었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문제제기를 한 건수가 16건(13%)이었다(2006, 9-10). 



원회 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했지만, 열린우리당은 대구시, 인천시, 울산시, 전

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후보 선정 절차의

불투명성은 결국 그 결과에 불복한 다수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하

여 결국 정당 조직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섯째, 이와 같은 심사 기준의 공개 원칙과 선정과정의 투명성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정당의 비

례대표 선정과정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며 음성적 당비의 거래 등으로 인해

개혁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비공개

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비례대

표 선정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 선정의 권한을 갖는 현재의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를 확대한 형태 혹은 별도의 기구를 두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에는 중앙당에서 임명한 심사위원과 각 시도당에서 당원들에 의

해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이 포함되어 이들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들을 심사

및 인터뷰하고 최종적으로 순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선 실시 여부 결정과 관련한 후보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 행사에

대해 현행보다 엄격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경

우 위원회가 특정 선거구에서는 경선 없이 단수 후보를 추천하거나 여론조사나

인터뷰 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정당

들은 지금까지 경선지역을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물론

유능한 정치신인의 경우 현직이나 지역의 유력인사에 비해 경선을 통해 공천받

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반면 전략공천을 통해 정당의 후보로서 선정되는 것

이 더 유리하다. 또한 정당의 지역적 지지가 큰 차이를 보이는 한국적 현실에서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공천신청자가 없어 하향식으로 후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보공천심사위원회가

정당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과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 즉 단수 추천이

나 전략 공천을 해야 지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시에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결정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

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경선 투표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경선 투표 참여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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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제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의 수준만큼 참여의 질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과 후보는 자신의 이념과 정책의 정당성을 당원과 유권

자에게 끊임없이 이해시키고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그를 기반으로 권력을 추구

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당원과 유권자는 그에 대한 숙고와 판단을 근거로 지

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정당의 발전과 생명력을 담보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선도 이러한 과정으로서 경선 참여 방식은 수동

적 방식보다는 보다 적극적 방식을 유도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예를 들어 즉흥적 답변이 예상되는 전화자동응답방식(ARS)은 가급적 지양

하고 적극적 참여 형태인‘직접 투표(direct votes)’나, 최소한 영국과 같은‘우

편투표(postal votes)’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여덟째, 위와 같은 이유로, 즉 정당 규율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여론조사

방식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킬 경우 그 비율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여론조사를

경선의 대체 방식으로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 일반유권자의 경우 후보의 인물

이나 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획득과‘심의(deliberation)’절차 없이 단순히

이미지나 이벤트(event)에 근거한 선호도를 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

다. 이 경우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후보보다는 지역구에서

인지도나 인기가 높은 후보나 현직후보가 매우 유리하게 되어 경선에 있어서의

불공정성(unfair)을 구조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론조사의 경우 그 실시

시기, 표본, 문항, 조사방법 등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한 후보 선정은 정당성과 객관성을 획득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006

년 지방선거에서 이와 관련한 이의제기와 결과 불복이 빈번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준다. 

마지막으로, 후보선정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과소대표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집

단, 특히 여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김민정 2009).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동

일하게 지역구 후보 공천에 있어서 소수집단, 특히 여성에 대한 대표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비례대표 명부에 있어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는 것은 현재『공직선거법』에 의해 국가의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

러나 전체 국회의원 수에서 비례대표의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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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상향식 경선이 제도화될 경

우 여성과 같은 정치적 소수집단의 불리함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특

정 정당의 지역구 의원 선거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법(law)’으

로 강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개입함으로써 지역구 의원 선거 후보 중 여성이 차

지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13) 동시에 현재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있

는 바와 같이 지역구 후보 경선에 여성이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 내 규칙이 정

착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각 정당의

지역구 선거 여성 후보 공천 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V. 나오는말

지금까지 정당의 후보선정, 즉 공천절차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 그리고 대

다수 민주주의 국가 정당들의 공천절차의 민주화 경향과 그 정치적 결과를 다

른 국가의 경험적 사례로부터 그 교훈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

고 이러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한국에서의 정당 발전을 위한 공천 절차 개선 방

안을 제시하였다. 그 개선의 기본 방향은‘공천 과정은 민주화하되, 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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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후보선정절차의 민주화가 가져다 준 부정적 결과 중 하나인 특정 사회집단—성별, 연령, 지
역 등—의 과소대표의 문제도 다수의 경우 중앙당이 후보선정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들 집단의 대표들을 일정 비율로 정당 명부에 올림으로써 해결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녹색당(Greens)과 사민당(SPD) 등은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명
부에 여성 후보의 수를 늘리는 이른바‘할당제(quota)’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민당은 1998년 여성 할당을 40%로까지 확대했다. 이와 같은 여성 할당제는 다수 유럽 정
당들이 정당내부 규칙으로 제도화해 실시하고 있다(Norris 2004). 



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의 영향력을 일정 수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이다. 후보

선정주체의 지나친 포괄성 확대 지양, 공천심사위원회의 검증(screening)기능

강화,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의 민주화, 공천심사기준의 구체화와 심사결과 공개

원칙의 제도화, 비례대표 후보 공천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공천심사위

원회의 자의적 권한행사 제한, 상향식 경선의 경우 소극적 투표방식보다는 적

극적 투표방식으로 전환, 여론조사 결과 반영률 최소화 혹은 폐지, 여성 후보

공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화가 그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개선안은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가의 사례와 같이 국가의

‘법’에 반영하여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정당이 자발적으로 당헌·당규에

명시하여 제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개선과 변화의 속도를

더디게 할 것이며, 각 정당의 변화 방향과 그것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제도도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당 내 권력구조의 변화, 정당 조

직의 개편, 그리고 선거제도의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서도 각 정당

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나름대로의 다른 공천방식을 채택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후보선정방식을

포함한 모든 제도의 개선은 때로는 상충될 수도 있는‘민주화’와‘정당발전’이

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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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mocratizing Candidate Selection in Korea:
Issues and Alternatives

Jeon, Yongjoo│Dongeui University

This article offers an overview of the candidate selection method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and suggests some policy alternatives. It reviews the theoreti-

cal frameworks for classifying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nd defines the

process of democratizing them. It also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democrati-

zation of candidate selection in two major parties in Korea. From the previous

research on Western European parties, it is found that the consequences pro-

duced by democratizing candidate selection and their impact on party organza-

tion and function have been rather negative than positive. This article argues

that moderate forms of democratization of candidate selection may have bene-

ficial effects on party organization. 

Key Words│political parties, candidate selection, democratization of candidate
selection


	한국 정당 후보 공천제도 개혁의 쟁점과 대안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당의 후보 공천방식: 후보 공천의 의의, 유형, 그리고 민주화 경향
	Ⅲ. 한국 정당들의 후보 공천: 제도, 현실, 그리고 제기된 대안들
	Ⅳ. 한국 정당 후보 선정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정당발전과 민주화의 조화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